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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UN은 지난 2007년 한민국을 수민 국가로 선포하 다. 1997년 39만 명 내

외 던 한국 체류 외국인1) 수는 2007년 100만 명을 돌 했다. 2016년 체류외

국인은 2,049,411명으로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9년 만에 200만 명을 

돌 하여 체 인구의 4% 수 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에서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체류외국인은 우리나라 체 인구(51,696,216명)의 

4.0%에 해당하며, 충청남도 인구(2,096,727명, 역자치단체  인구수 8 )에 

근 하 다. 체류외국인의 국 별 비 을 살펴보면, 국(49.6%), 베트남(7.3%), 

미국(6.8%), 태국(4.9%), 필리핀(2.8%)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 이후 베

트남은 미국을 넘어 체류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베트

남 국 의 결혼이민자와 그 동반가족의 지속 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10년 

이후 체류외국인 연평균 증가율인 8.4%가 유지되면 2021년에는 체류외국인이 

3백만 명을 넘어 체 인구의 5.8%에 해당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법무부, 

2016).

실제로 이민자2)의 유입을 진하는 사회경제  배경이 있지만 이민자의 유

입은 유입국의 경제․사회 반에 걸쳐 범 하게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

정책의 방향은 매우 논쟁 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이민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

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민의 주된 상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 과 련 

1) 체류외국인은 장기체류(체류지 할 사무소장 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  거소신
고를 하고 장기체류하는 자)이며  단기체류로 구분되며, 불법체류자는 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황이다(법무부, 2016).
2) 이민(移民, Immigration :입국이민, Emigration :출국이민)은 국제연합의 정의로는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행  는 그 타국에 정착 터를 잡고 살아가는 행 ’를 말한다. 우리 
주 에서 쓰이는 정의로는 좀 더 좁아서 외국의 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장기체류비자를 받아 거주하지만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주권을 취득 가능한 경우’
도 포함한다. 이를 한 방법으로는 국제결혼, 투자, 해외취업, 난민 심사 등이 있다. 장기
체류비자라 할지라도 유학, 어학연수, 외국인 노동자 등은 주권을 받기 어려운 일시 인 

체류이므로 이민으로 부르지 않는다. 한편 귀화는 국 을 취득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이민

과는 다르다(https://namu.wiki/w/%EC%9D%B4%EB%AF%BC., 2017.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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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난민이나 결혼이민, 가족이민 등은 인도  측면이나 사회  수요

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규용, 2014). 

이러한 이민자  한국에 체류 인 결혼이민자3)는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약 24만 명에 이르고, 여성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 한편 

여성결혼여성이민자의 경우 출신국 이 국 23.2%, 베트남 19.2%, 국(한국

계) 13.5%, 그 외 동남아시아 10.9%, 필리핀 10.1%, 일본 9.7%, 몽골, 러시아, 

앙아시아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조선주 외, 2017), 이  국, 국

(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출신 국 이 66%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상당수가 더 나은 삶의 질을 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하

으며, 한국 생활에 정착해 가면서 자아실 의 욕구 충족  경제력 확보 등을 

해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고 있다(강혜정 외, 2012). 열악한 경제 상태에서는 

한국생활의 안정  정착을 해할 수도 있으며, 능동 인 시민성 확보  경제

, 사회  통합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양인숙 외, 2011; 강혜정 외, 

2012).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이 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결혼이

민자는 노동시장참여에 있어 이민자로서의 어려움과 기혼여성으로서의 어려움

을 모두 겪고 있는 실정이다. 먼  노동시장참여에 있어 이민자 인 자본의 

이성은 출신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민국가보다 상 으로 덜 발 된 국

가 출신 이민자의 경우 모국 인 자본은 해당 이민국 노동시장에서 제 로 인

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Friedberg, 2000; Sanromá et al., 2009). 한 임신, 

출산, 자녀양육도 이들 기혼 여성의 노동공 행 를 제약하고 있다(Hotz and 

Miller, 1988; Mroz, 1987; 김 숙 외, 2007; 최형재, 2008). 아울러 이민자들은 

각기 다른 문화  배경과 언어 등으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에서 각국 이민자들

의 치는 상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조선주 외, 2017)

하지만 지 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과 련된 연구는 주로 이민자

의 취․창업지원에 을 맞춘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김이선 외, 

2008; 장명선, 2009; 장명선․이옥경, 2008; 장서  외, 2009; 정기선 외, 2007). 

3) 결혼이민자는 체류외국인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이다. 2009년 이 은 F-2-1 
 F-1-3(국민의 배우자), 2010년 이후는 F-2-1  F-5-2(국민의 배우자), F-6(결혼이민, 

2011.12.15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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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정․이규용(2012), 이규용 외(2014)의 연구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

에 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양인숙․김선혜(2011)의 연구도 그들의 취업 상황 

 취업 여부에 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강혜정․이규용(2012)의 연구는 그들

이 언 한 로 표본의 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인숙․김선혜

(2011)의 연구는 표본의 표성을 확보했지만 통제되어야 하는 변수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 조성호 외(2015b)의 연구는 본 연구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결정요인에 해 분석하고 있으나 분석변인  하나를 

국가더미로 사용하여 국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  특성을 심층 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논의의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이민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본국

에서의 경제상태이며, 이주국가에서 통합하는 과정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요인도 결혼이주 후 경험하는 경제상태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의 경제 상

태는 이민자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여건과 자녀가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양인숙 외, 2011). 여성결혼이민

자의 경제  상태를 보면 상당수가 소득층에 분포하고 있고, 남편과의 연령 

차이가 크기 때문에(조성호 외, 2015a) 향후 한국인 남편을 신하여 가족의 생

계를 책임질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의 의의를 이론 으로 고

찰하고,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에서 축

한 인 자본이 임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둘째, 여성결혼이민

자가 한국의 기혼여성과 같이 자녀양육이 경제활동참여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한다. 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반 이상인 66%를 차지하고 있는 

국, 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출신 국 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선택하여 

출신국가에 따라 그 향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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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의 고찰

오랜 이민의 경험을 가진 서구와 달리 한국사회는 이민의 역사가 짧고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하며, 특히 이민이 압축 이고 비약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에서 서구의 경험과는 다른 특수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한국 가족으로 편입된 결혼이민자를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 단계에서는 한국사회의 정착을 한 한국어와 한국사회, 그

리고 한국문화에 한 이해를 돕기 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2010년 이후 

들어 결혼이민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한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  응은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 하나는 국내 거

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이주여성이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소득으로 측정한 경제  수 이다. 특히 경제  응은 두 가지 측

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  Silver(1994) 등을 심으로 논의되

고 있는 사회  배제의 문화와 련성이다. 비록 사회  배제가 통 인 경제

 빈곤의 개념을 넘어 사회 구성원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 문화, 의료, 사회참

여 등의 범 한 문제를 포 하고 이를 통해 빈곤문제를 설명하려는 시도이기

는 하지만(심창학, 2001, 2003), 경제  빈곤이 소  교육, 문화, 의료, 사회참여 

등의 배제의 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구소득으로 

표되는 경제  안정성은 한 개인이 해당 사회에서의 응 정도를 가늠할 수 있

는 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여성결혼이민자와 해당 가구의 공통의 이해로서 경제  안정성

을 가름하는 주요 지표이자, 이를 통해 사회  배제의 문제를 근하는 단

로서 의미를 갖는다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여성으

로서 시민권 보장이라는 개별  이해와 련된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Orloff(1993)가 지 한 바와 같이 여성시민권의 핵심  주제가 되는 여성의 독

립 인 가구형성유지는 여성의 유 노동에 한 근권을 통해 보장되기 때문

이다. 한 높은 이혼율로 인해 결혼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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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한국사회에 안정  응을 이루기 한 토

가 된다(윤홍식 외, 2005; 윤홍식, 2004). 즉 경제  응은 가구라는 공통의 이

해와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별  이해를 함께 고려한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가 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결혼

이민자의 노동공 에 한 실증 인 연구들은 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요성과 그 의의에 한 것들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

은  다수는 더 나은 삶의 질을 해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민과 국제결혼이 경제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김 하 외, 2008).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

동자와 달리 결혼여성이민자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국 을 취득하고 정주하

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착을 한 여러 정부지원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의 정착과 성공 인 응을 해서는 경제  역량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손기 , 2010).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  응은 취업여

부와 가구소득으로 측정한 경제수 으로 가늠할 수 있다(설동훈 외, 2005). 경

제  빈곤은 교육, 문화, 의료, 사회참여 등의 배제의 직  원인이 될 수 있다

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구소득이라는 경제  안정성은 한 개인이 해당 사회

에서의 응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양인숙 외, 

2011). 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는 시민권 보장이라는 이해와 련된 

문제로 유 노동에 한 근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련되어 있는데, 박능후 

외(2010)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상태가 한국사회 응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양인숙 외(2011)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수동 인 정책 시혜의 상에서 벗어나 한국에 정착하면서 생기게 되는 

문화  갈등과 생활 응 문제, 결혼생활 문제 등을 극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결혼이민자의 인 자본이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연결될 수 있

다는 연구들이다. 인 자본의 축 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Becker, 1993), 노동

시장에서의 경험은 그 분야에 한 기술의 숙련도를 의미하며(Mincer, 1958, 

1974), 이 두 요인은 임 에 양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노동시장에서의 경

험과 더불어, 가장 많이 논의되는 인 자본은 교육이다. Ferrer and Rid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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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은 이민자들의 인 자본과 소득과의 계에 해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자에 비하여 나 에 이민 온 자의 학력(교육연수)에 의한 소득 상승효

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Adamuti-Trache and Sweet(2005)와 Fong and 

Cao(2009)의 연구 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연구로 양인숙 외

(2011)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민자의 인 자본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용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Ferrer and Riddell, 2008), 인 자본을 이민자의 연구에 용할 때에는 

이민국가 노동시장에서의 인 자본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이민국가

(destination country)가 출신국가(origin country)보다 더욱 발 된 나라일 경우, 

출신국의 학 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 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가 많은 반면(Kanas and van Tubergen, 2009; Zeng and Xie, 2004), 이민국에

서 취득한 학력은 그 국가 노동시장의 수요와 매치가 잘 되기 때문에 이민국 

노동시장에서 요하게 작용한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Long, 1980; 

Sanromá et al., 2009). 따라서 이민자의 인 자본과 련된 연구에서는 이민자

들에게는 모국(origin country)에서 취득한 인 자본과 이민국가에서 축 한 인

자본(직무경험 포함)을 구분하고 있다(Chiswick, 2007; Friedberg, 2000; 

Sanromá et al., 2009). 

이처럼 서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의 상황에 한 연구가 다수 수행

된 반면, 그동안 외국인들의 국내 이주가 활발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이민자, 

특히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과 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민자들의 노동공

(노동시장 참여여부, 노동시간)(강혜정 외, 2012; 양인숙․김선혜, 2011; 이규용 

외, 2011, 2014)에 한 연구, 취업  창업 지원에 한 연구들이 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김이선 외, 2008; 장명선, 2009; 장명선․이옥경, 2009; 장서  

외, 2009; 정기선 외, 2007). 조성호 외(2015a)에서는 2012년 다문화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임 함수를 추정하 으며, 조성호 외(2015b)에서는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인 자본, 한국생활, 인구사회학 ․경제  요인이 그들의 고용률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김민길 외(2016)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

별 임 차별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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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결혼여성이민자와 자녀양육에 련된 연구들이다. 한국사회에서 자

녀양육과 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하나로 여성결혼이민자

들을 꼽을 수 있다(최형성, 2009). 이들은 한국사회 반에 속하게 나타나는 

출산의 상과는 반 로 2008년의 경우 2007년 비 31%의 자녀수의 증가

를 보일 정도(행정안 부 지방행정국, 2008)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집단이다. 

이는 종교 인 이유와 더불어 자녀 출산을 통해 한국에서의 정착 기틀을 마련

해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수 상황이 자녀출산에 한 정 인 인식에 

향을 미치기 때문(최형성, 2009)인 것으로 악되며, 이들의 높은 자녀 출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선행연구들

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시 식구나 자의에 의해 자녀양육

활동 수행을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구수연, 2007; 김민정․유명

기․이혜경, 2006; 흥주․배소 ․곽 주, 2008). 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

녀들이 보여주고 있는 과잉행동장애, 폭력성, 학교 수업에 한 낮은 이해도, 

언어발달 지체(교육인 자원부, 2006), 취학아동의 17.6%가 겪는 왕따 경험(보

건복지부, 2005) 등은 이들 다수가 집되어 있는 빈곤층(교육인 자원부 외, 

2006)의 잠재 인 문제들과 복합되어 더 큰 사회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

다는 에서 많은 사회  우려를 낳는다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를 상으로 하는 양육

에 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과 경제활동과

의 계를 분석한 연구는 더욱 더 부족한 실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이 이들의 임 에 어떠한 향력을 주는지 알기 어렵고, 이들의 양육

에 한 설명력도 매우 미흡한 실이다.

상기의 내용들은 일반 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공  결정 요인에서 가장 요

하게 다루어져 온 요인들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요인은 본인의 임

, 비근로소득과 임신․출산․육아 등 자녀 련 요소 등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여기서 본인의 임 은 여성 노동력에 한 수요 여건과 본인의 인 자

본 수  등에 연계되는 개념이며, 비근로소득과 자녀 련 요인은 기혼여성의 

유보임 (reservation wage)에 연계되는 공  측면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기혼여성의 노동공 은 이미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러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조선주ㆍ민현주)   53

나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임 을 결정하는 고유한 요소들에 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에서 축 한 인 자본이 임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의 기혼여성과 

같이 자녀양육이 유보임 에 향을 미치고 유보임 이 경제활동참여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여

성결혼이민자들은 그 국 이 상당히 다양하며, 아시아 국가 출신이라 해도 국

가마다 사회․경제․문화  배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국 별 분석을 병행하여 그 공통 과 차이 을 검증하고자 하 다.

Ⅲ. 연구의 상  모형의 설정

1. 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2015년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

자료(raw data)이다.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이

민자에 한 반 인 조사를 하는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국을 표하고 있

는 유일한 데이터이다. 따라서 모집단의 특성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  장 이 있기 때문에(조성호 외, 2015a, 2015b) 본 자료를 사용하

다.4)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09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다문화가족의 황  실태를 악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을 

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

표하고 있다(정해숙 외, 2016). 2015년 조사는 세 번째 조사이며, 통계청을 통

4) 다문화에 한 많은 실증연구들은 독자 으로 조사한 소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 많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자 본인이 을 두고자 하는 주제에 하여 이미 조사된 

데이터보다 더욱 구체 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심층 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결정 인 약 은 모집단을 표할 수 없다는 이다. 국 

규모의 데이터인 다문화조사를 이용하여 소규모의 독자 인 데이터가 가진 단 을 보완할 

수 있다(조성호 외, 2015a,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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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반에게 원자료가 공개된 것은 2015년 자료가 처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자료의 근성  분석의 신뢰성을 해 2015년 자료를 사용하 다. 

조사 표본은 국의 다문화가족 17,849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총 17,109

명,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총 15,540명, 만 9～24세의 결혼이민자 자녀 총 6,079

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임 함수 추정을 해 만 15세부터 64세까지 총 

16,575명의 자료를 추출하고, 그 다음으로 이  국 여성결혼이민자 3,231명, 

국(한국계)5) 여성결혼이민자 1,863명,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2,719명, 필리

핀 여성결혼이민자 1,425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 다.

주요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가구구성표에는 가구구성원, 가구특성의 항목이 

있으며,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조사표에는 결혼생활  가족 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상태, 기타 일반사항이 있고, 배우자 조사표

에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조사표와 항목이 유사하나 자녀양육  부모로

서의 역할 수행에 한 내용이 2012년과 달리 추가 조사되었다. 만 9〜24세 자

녀에 해서는 가정생활, 성장배경과 학교생활, 정서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

의 항목이 조사되었다.

2. 모형의 설정  변수의 설명

본 연구의 분석 모델은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 모형을 사용하 다.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 모형은 표본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의를 교

정하기 한 모형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료의 경우 체 표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일정한 임  값을 가진 표본과 참여하지 않아서 임 이 0인 표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임 이 0인 표본을 제외하고, 임 에 한 추정을 하게 

되면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하게 된다.

5) 행정자치부(2016)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황 통계를 추출 시, 출신국 이 ‘ 국’인 국 취

득자  귀화 시 이름이 국식이면 출신국 을 ‘ 국’으로 처리하고, 귀화 시 이름이 한국
식이면 가족 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상 개명사항을 확인하여 국식 이름에서 한국식으로 

개명하 으면 ‘ 국’, 개명한 이력이 없거나 개명 에도 한국식 이름이면 ‘한국계 국인’
으로 선택하여 발표하고 있다. 일반 으로 국(한국계)는 조선족으로 통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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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참여에 한 함수      






    
 

    
≤

임 에 한 함수


 



 
    

      


는 임 을 나타내는 연속 잠재변수이고, 는 실제 찰된 임 을 나타

내는 찰변수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찰변수 는 0의 값을 

갖는다. 
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잠재변수이고, 는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나타내는 찰변수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와 는 각각 경제활동참여와 임 에 한 의사결

정에 미치는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벡터이고, 와 는 각각에 한 회귀

계수들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와 는 각 회귀식의 오차항을 의미한다. 

이때,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만을 상으로 분석할 경

우 임 에 한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 


 
 

 
   

이 경우 임 함수의 오차항 는 조건부기 값   과 무작  

변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만약 와  가 독립 이라면,   조건 

하에서도 의 기댓값은 0이 되어 기존의 임 함수와 동일해진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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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 서로 상 을 갖는다면, 의 조건부 기댓값   는 0이 아

니다. 그 다면 는   만큼의 편의를 갖게 된다. 실제로 경제

활동 참여여부는 임 과 무 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에서 두 함수의 오차

항은 서로 상 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 모형

의 핵심은 선택편의가 오차항 를   만큼 편의(bias)되므로 이 

조건부 기댓값을 추정하여 모형에 변수로 투입함으로써 편의를 보정하는 것이

다. Heckman(1979) 모형에서는 와 가 이변량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1단계에서 로빗 모형을 통해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는 표 정규 확률 도함수이고, 는 표 정규 분포함수이다. 이 함수

들의 비율로 표 되고 있는 는 IMR(Inverse Mill’s ratio) 는 험

율(hazard rate)이라 한다(Greene, 2000). 는 각각의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이 

경제활동참여 여성결혼이민자 표본으로부터 배제될 순간  확률을 보여주는 

선택확률의 변수이다. 한 실제 선택이 일어난 후 임 함수에서 발생하는 오

차항의 조건부 기댓값을 의미하므로 실제 임 함수에서 만큼의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

만을 상으로 하는 2단계의 단회귀분석에서  변수를 새로운 독립변수로 

추가하게 되면 0이 아닌 오차항의 기댓값을 보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반 한 

2단계의 단 회귀분석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의 회귀계수인 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와 의 공분산 

는 0, 즉 와 는 서로 독립 이다. 이 경우 표본을 선택한 뒤에도 임 함

수의 오차항은 0이 되므로 표본선택편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 모형은  변수가 가지는 회귀계수

의 유의성을 통해 표본선택편의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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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 자본이 좋을수록 경제활동참가  임 이 높을 것

이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은 유보임 에 향을 미쳐 경제활동참가를 

낮출 것이다. 

(3) 국가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다음은 변수에 한 설명이다. 

피설명변수로는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시간당임 의 자연로그값을 사용하

다. 경제활동 참가여부는 “당신은 지난 1주일(2015. 6. 28～7. 4) 동안 돈을 벌기 

해서 1시간 이상 일을 하 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 하는 가게나 공

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1,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더미변수이다. 시간당임 은 월

평균임 을 월평균근로시간으로 나  값이다. 월평균근로시간은 “지난 1주일 

동안 실제 몇 시간 정도 일하 습니까?”라는 질문에 일한 시간을 응답한 변수로 

해당 시간에 4주를 곱하여 구성하 다. 월평균임 은 ‘지난 3개월(2015. 4. 1∼6.

30) 동안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세 공제 ) 월평균 임  는 보수는 얼마

습니까?’라는 질문에 ‘50만 원 미만’부터 50만 원 간격으로 ‘500만 원 이상’의 총 

12개 카테고리로 응답을 하고 있는 변수로, 각 카테고리의 간 값, 를 들어 ‘50

만～1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75만 원’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하 다.6)  

설명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에서 축 한 인 자본 변수와 한국에서의 

자녀양육 변수로 구성하 다. 인 자본변수는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본국 직

무 경험이며, 자녀양육 변수는 18세 이하의 자녀유무이다. 남성인 경우 1, 연령

은 연속변수로 구성7)하 으며, 학력은 고졸 이상인 경우 1의 값의 갖는 더미변

수를 사용하 다. 출신국에서의 학 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 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Zeng and Xie, 

6) 단, ‘50만 원 미만’은 25만 원, ‘500만 원 이상’은 525만 원으로 구성하 다.
7) 학력을 더미변수를 활용하는 것이 학력 효과의 비선형성을 더 잘 반 할 수 있을 수 있으

나, 각 국가별로 특성에 따라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 필리핀 :고졸 이상이 92%), 
다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변수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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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반면, 이민국에서 취득한 학력은 그 국가 노동시장의 수요와 매치가 잘 

되거나 이민국이 출신국보다 선진국일 경우는 더욱 이민국에서의 학력이 노동

시장에서 요하게 작용한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한국에 오기  

출신국에서 일한 경험을 나타낸 변수로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

는 더미 변수로 구성하 다. 일에 한 경험은 그 분야에 한 기술의 숙련 정

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험은 취업  임 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Mincer, 1958, 1974), 이 한 이주노동자의 학력과 마찬가지로 출신국에서의 

일한 경험이 제 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Matto et al., 2008). 한국어

능력은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라는 질문에 말하기, 듣기, 

일기, 쓰기 역별로 ‘1’의 ‘매우 잘한다’에서부터 ‘5’의 ‘  못한다’의 5개 

척도로 되어 있는데 해당 척도를 그 로 사용하 다. 이민국의 언어 능력은 노

동시장에서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일자리를 찾을 때부터 매우 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Chiswick and Miller, 2007; Shields and Wheatley-Price, 2002). 학

력은 교육연수로 바꾸어 구성하 다. 18세 이하 자녀 유무(김정호, 2010; 조선

주, 2009)는 더미변수로 사용하 다. 자녀 련 변수는 기혼여성의 유보임 에 

향을 미치며, 유보임 은 노동시장 참여여부에 향을 미치므로 참여식에만 

사용하 다(조선주, 2009).

기타 변수로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 가구거주지역을 사용하 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결혼이민자 개인의 소득은 제외한 순가구소득으로서 100만원 미

만, 100만～200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미만, 500

만～600만 원 미만, 600만～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의 구간으로 구분되

어 있어 구간의 간 값으로 바꾸어 구성하 다. 가구의 거주지역이 동부(도시)

이면 1의 값인 더미변수로 구성하 다. 거주지역은 노동수요  측면인 노동시

장환경 련 요인으로 지역 등이 고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

다(채구묵, 2007). 아울러 해당 변수는 노동시장 참여에만 향을 미치고 임

에는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로 참여식에만 사용하 다(조선

주, 2009). 분석변수의 기술통계값은 <표 1>, <표 2>와 같다.

4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시간당임 은 평균 6천 원이었으며, 국가별로는 

국(한국계) 7천6백 원, 국 6천8백 원, 베트남 5천8백 원, 필리핀 3천4백 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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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체 평균연령은 36.5세로 나타났고, 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

자가 44.4세로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다. 한편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연

령은 28.6세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균학력은 11.4년이었는데, 필리핀 여성결

혼이민자의 평균학력은 13.3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은 10.1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순가구소득은 226.7만 원이었으며, 

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순가구소득은 284.8만 원,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는 204.6만 

원,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183.4만 원, 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는 

157.2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은 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개인임 은 가장 높으나 가구소득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개인임 은 가장 낮으나 가구소득은 두 번째로 높다.

<표 1>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체

변수 단 평균 변수 단 평균

ln(시간당임 )
시간당 

임 의 

로그값

-.838 한국어_말하기
1:매우 
잘함 

-
5:  

못함

 2.235

시간당임 만 원  .601 한국어_듣기  2.129

월평균임 만 원  114.469 한국어_읽기   2.270

경제활동 참여=1  .984 한국어_쓰기 2.495

연령 세 36.594
8세 이하 
자녀여부

있음=1 .545

학력
고졸 

이상=1
 .470 가구거주지역

동부 

(도시)=1
 .628

모국에서 일한 

경험
있음=1 .806 ln(순가구소득)

순가구 

소득의 

로그값

5.240

한국 체류기간 연수 9.054 순가구소득 만원 22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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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국가별

변수 단
국 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평균 평균 평균 평균

ln(시간당
임 )

시간당임 의 

로그값
-.766 -.680 -1.008 -.949

시간당임 만 원  .686  .764  .582 .349

월평균임 만 원 122.192 129.084 98.331 102.192

경제활동 참여=1 .978 .986 .988 .992

연령 세 39.712 44.428 28.699 34.348

학력 고졸 이상=1 .499  .550 .429  .375

학력(고졸 
이상)

이상=1 .499 .550 .429 .375

모국에서 

일한 경험
있음=1 .833 .843  .738 .828

한국어_
말하기

1 :매우 잘함 
∼

5 :  못함 

2.021 1.449 2.761 2.746

한국어_
듣기

1.930 1.432 2.605 2.581

한국어_
읽기

2.103 1.552 2.751 2.672

한국어_
쓰기

2.319 1.680  2.998 3.001

한국체류

기간
연수 9.855 12.136 6.206 8.640

8세 이하 
자녀 여부

있음=1 .449 .281 .795  .628

가구거주

지역

동부 

(도시)=1
.654 .747 .546 .569

ln(순가구
소득)

순가구소득의

로그값
5.510  4.875 5.046 5.110

순가구소득 만 원 284.814 157.265 183.401 2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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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국가별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임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Heckman 

(1979)의 2단계 추정 모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 3>, <표 4>에서 체, 국, 베트남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분석한 것을 살

펴보면 의 회귀계수가 가 유의수  0.01, 0.05에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와 의 공분산 는 0이라는 가설을 기각한다는 

의미이다. 즉, 임 의 오차항 와 경제활동참여 확률의 오차항 가 상 을 갖

는다는 것으로 표본선택에 편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각 단계별로 회귀계수의 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여성결혼이

민자 체의 경우(표 3)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으며, 순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가구가 반 인 가구소

득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경제 상태에서는 한국생활의 안정  정착

과 능동 인 시민성 확보  경제 , 사회  통합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세 이상 자녀여부는 여성결혼이

민자의 경제활동참여와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 여성결혼이민자는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보다 경제활동참여를 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개인임 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유의미하

게 증가하 으며, 한국어 듣기능력이 좋을수록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유의미하

게 증가하 으며, 순가구 소득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임 과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표 4)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

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으나, 8세 이하 자녀여부는 경제활동 참여여부

와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 임 은 연령이 높을수

록,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모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을수록 한국에서의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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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한 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개인임 은 한국어 듣기와 쓰기를 잘할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둘째로 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표 4)는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

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으며, 순가구소득이 높을수

록 경제활동 참여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이는 국(한국계) 여성결혼

이민자는 상당수가 더 나은 삶의 질을 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하 으며, 한국 

생활에 정착해 가면서 자아실 의 욕구 충족  경제력 확보 등을 해 노동시

장 참여를 원하고 있다(강혜정 외, 2012)고 설명할 수 있다. 한 여성결혼이민

자가 속한 가구의 반 인 가구소득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경제 상

태에서 한국생활의 안정  정착과 능동 인 시민성 확보  경제 , 사회  통

합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는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임 은 유의

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는 경제활동참여자가 구분된 상황에서 

학력이 임 에 미치는 독자력 향력이 희석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본 실증분석의 기본모형은 Mincer(1974)가 제시한 인 자본 형성모형이다. 

이 모형은 기본 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임 을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 자

본의 량(stock) 수 의 함수로 가정한다. 따라서 일련의 양의 순투자는 일생

에 걸쳐 임 수 의 증가를 가져온다. 반 로 순투자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 

즉 생산기술이 마모되는 경우에는 임 수 이 감소한다. 이처럼 일반 인 인

자본 이론에서는 임 함수는 경력단 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

로 일반 으로 남성의 임 을 상당히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호, 

2010). 하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는 출산  육아기간 동안 노동시장을 이탈하

는 경우 학업기간과 취업기간에 획득한 기술이 마모될 수 있다. 즉 학력이 임

에 미치는 향은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나는 상은 생산기술이 마모되어 임

8) 해당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고학력 결혼이민자들은 근무환경이 상 으

로 편하지만 임 은 낮은 일자리를 가지는 반면, 학력자들은 상 으로 힘든 일자리 

환경 때문에 상 으로 높은 임 을 주는 일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학력별
로 종사산업이나 직종 분포가 다를 경우 상기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는 산업이나 직종에 한 정보가 없어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해당 내용을 반 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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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민국가가 출신국가보다 더

욱 발 된 나라일 경우, 출신국의 학 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

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Zeng and Xie, 2004)

한국어 읽기 능력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는데 해당 이민자의 경우 다른 출신국의 이민자들보다 상 으로 한국어 수

이 반 으로 높기 때문에(표 2), 이들이 설문응답 시 말하기, 듣기 등 보다 

읽기가 상 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한국계) 여성결

혼이민자의 개인 임 은 순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이는 

국여성결혼이민자와 비교하 을 때 임 에 미치는 향을 반 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로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표 4)는 순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는 국

(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들의 상당수

가 더 나은 삶의 질을 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하 으며, 한국 생활에 정착해 

가면서 자아실 의 욕구 충족  경제력 확보 등을 해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

고 있기 때문이다(강혜정 외, 2012). 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가구가 반

인 가구소득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경제 상태에서 한국생활의 안

정  정착과 능동 인 시민성 확보  경제 , 사회  통합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8세 이하 자녀유

무는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표 4)는 한국어 읽기 능력이 좋지 않

아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으며, 국(한국계) 여성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고졸 학력 이상일수록 임 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세 이하의 자녀유무는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임 은 순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유

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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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증분석 결과: 체

변수명
1단계 2단계

추정치(표 편차) 추정치(표 편차)

인 자본

연령
.013*

(.007)
.024***
(.003)

학력(고졸더미)
.160*

(.090)
.230***
( .050)

모국에서 일한 경험
.116

(.106)
.146**
(.055)

한국어_말하기
-.024
(.115)

.008
(.048)

한국어_듣기
-.114
(.123)

-.207***
( .051)

한국어_읽기
.169

(.104)
.247***
(.051)

한국어_쓰기
.065

(.083)
.090**
(.037)

한국체류기간
-.008
(.010)

-.017**
(.005)

자녀 8세 이하 자녀유무
-.017
(.108)

-

가구

가구거주지역
-.141
(.096)

-

ln(순가구소득)
.141**
(.057)

.029
(.037)

출신국

(ref. 필리핀)

국가더미_ 국
-.516**
(.179)

-.422***
(.117)

국가더미_ 국(한)
-.221
(.197)

-.093
(.085)

국가더미_베트남
-.104
(.182)

-.106
(.068)

λ(IMR) -
17.570**
(2.298)

상수
1.003**
(.473)

-2.863***
(.405)

Pseudo R2   0.041 -

R-squared  - 0.027

Adj R-squared - 0.025

  주 :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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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증분석 결과: 국, 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1단계

변수명
국 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추정치(표 편차)

인

자본

연령
 .010
(.009)

 .016
(.013)

 .009
(.021)

 .028
(.037)

학력(고졸더미)
 .249*
(.130)

 .362*
(.214)

-.017
(.195)

-.182
( .335)

모국에서 일한 경험
 .146
(.157)

 .060
(.267)

 .100
(.209)

 .023
(.420)

한국어_말하기
 .124
(.194)

-.190
(.329)

-.038
(.225)

-.381
( .312)

한국어_듣기
-.093
(.206)

-.518
(.390)

-.129
(.219)

-.142
( .336)

한국어_읽기
 .235
(.157)

 .815*
(.376)

-.266
(.220)

 .537*
( .305)

한국어_쓰기
-.102
(.116)

-.020
(.229)

 .460**
(.210)

 .017
(.257)

한국체류기간
-.016
(.014)

 .023
(.024)

-.019
(.210)

-.013
( .055)

자녀
8세 이하
자녀유무

-.008
(.157)

 .008
(.272)

-.180
(.256)

 .271
(.371)

가구

가구거주지역
-.210
(.143)

 .033
(.234)

-.230
(.202)

 .172
( .334)

ln(순가구소득)
-.029
(.114)

 .263*
(.105)

 .248**
(.111)

 .143
( .184)

상수
1.559
(.877)

-.418
(.986)

 .974
(.938)

 .715
(1.582)

 Pseudo R2  0.044 0.091 0.06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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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계속

2단계

변수명
국 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추정치(표 편차)

인

자본

연령
 .041***
(.004)

-.007
(.005)

 .001
(.008)

-.025**
(.010)

학력(고졸더미)
 .540***
(.087)

-.215**
(.099)

.100
(.078)

-.217*
(.118)

모국에서 일한 경험
 .341***
(.093)

-.182
(.117)

.055
(.088)

-.105
(.140)

한국어_말하기
 .287**
(.086)

.125
(.144)

-.059
(.082)

.213*
(.125)

한국어_듣기
-.230*
(.085)

-.181
(.152)

-.075
(.083)

-.190**
(.114)

한국어_읽기
 .437***
(.064)

 .131
(.101)

-.100
(.079)

 .000
(.127)

한국어_쓰기
-.209**
(.064)

-.003
(.101)

.152
(.095)

 .084
(.085)

한국체류기간
-.039***
(.007)

-.016
(.010)

-.001
(.014)

 .017
(.016)

가구 ln(순가구소득)
 .314***
(.056)

-.417***
(.065)

-.104
(.071)

-.389***
(.070)

λ(IMR)
19.215***
(2.326)

-2.907
(2.136)

9.614**
(2.832)

-2.035
(3.415)

상수
-5.925***
(.482)

2.084**
(.658)

-.737
(.571)

1.530**
(.589)

 R-squared  0.059 0.065 0.032 0.056

Adj R-squared 0.055 0.057 0.026 0.043

  주 : * p<0.1, ** p<0.05, *** p<0.01.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

민자가 모국에서 축 한 인 자본이 임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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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여성결혼이민자도 한국의 기혼여성과 같이 자녀양육이 경제활동참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그리고 출신국가에 따라 그 향력에 

공통 과 차이 이 있는지를 분석하 다.

인 자본 변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 체의 경우 학력이 고졸 이

상일수록, 즉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  임 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그러나 국가별 분석에 따르면, 국(한국계)와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즉, 높을수록 임 이 유의미하게 감소하 다. 이

처럼 학력효과가 부정 으로 나타난 것은 이민국가가 출신국가보다 더욱 발

된 나라일 경우, 출신국의 학 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 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임 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 여성결혼

이민자에게는 한국어 말하기, 듣기 능력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의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임 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임 함수 추정에서 이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은 부분

의 연구에서 양의 향을 미치고 있는데(조성호 외, 2015) 본 분석에서는 국 

출신의 이민자들만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상이 여성결혼이민자라는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노

동을 목 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며, 이들이 여성으로서 갖는 노동시장 경

험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거나 경제 으로 풍족하여 업주부로 있던 여성들이 자녀가 어느 정

도 자란 후 는 경제  상황 악화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 노동시장에

서 축 한 인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상향이동(Kossoudji, 

1998)이 어렵다는 을 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자녀양육 변수를 분석한 결과, 체 이민자에게 8세 이하의 자녀유무

는 경제활동참여와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

하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에서 자녀, 특히 미취학 연령의 자녀

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해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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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95; 서병선․임찬 , 2004; 김 숙, 2005), 본 실증분석 결과는 여성결혼

이민자 노동시장의 특수성이 반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 여성들이 상

으로 조한 노동시장 참가율을 보이는 이유는 결혼  자녀출산․보육으로 인

한 경력단  상인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미취학 자녀유무가 노동시장

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국내 이민자 계층의 상당

수가 소득 계층이나 고용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이규용 외, 2014) 이들

의 상당수가 더 나은 삶의 질을 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한국 생활에 정착

해 가면서 자아실 의 욕구 충족  경제력 확보 등을 해 노동시장 참여에 

더 우선순 를 두는 결과라 하겠다.

이 밖에 임 에 향을 주는 변수로 가구소득이 있는데, 순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

가 속한 가구가 반 인 가구소득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경제상태

에서 한국생활의 안정  정착을 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선행연구는 타 가구원의 소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체로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서병선․임찬 , 

2004; 김 숙, 2005; 황수경, 2002). 이는 비노동소득이 증가할 경우 정상재인 

여가의 소비는 늘고 열 재인 노동공 은 어든다는 소득효과를 잘 반 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은 소득효과를 통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이론  측과 일치하지 

않는데, 배우자 소득이 소득효과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외에 여성의 

측되지 않은 능력이나 자원의 측면을 표하고 있는데 따른 것(황수경, 2004)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기혼 여성의 노동공  결정 요인들을 고려한 기혼 여성의 노동공 은 

이미 국내외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임 을 결정하는 고유한 요소들에 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알 수 있다. 이

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발 에 한 석이 되는 연구로서 그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가구단 로 표본을 이 추출

하여 표집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가구 내 개인자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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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어떠한 경로를 통

해서든 인 자본 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본 국 에 따라 경제활동참여에 미

치는 향이 달랐으며, 자녀양육 변수(어린자녀 유무)는 경제활동참여와 무

하 다. 

따라서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정책이 가구 변수 등을 고려한 보편성

과 국   인 자본 변수를 고려한 차별성을 가지고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는 잠정 인 결론을 얻게 되었으며, 향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정확한 직무경험 

 직종이 반 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엄 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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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Wage Determinants among the Asian 

Female Married Immigrants : Chinese, Korean-Chinese, 

Vietnamese, Pilipinas 

Cho Sunjoo․Min Hyunjoo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the wages among Asian female 

married immigrants from China, China_Korea, Vietnam and Philippines, using 

the ‘2015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adopts the 

Heckman’s two stage model to correct the selection bias in regard to the 

labor supply, with a special attention to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the 

proficiency at Korean language and the presence of the young child (ren) 

at home on the wage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educational attainments 

from the mother country are likely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entering the 

labor market, to be related to the wage rates among immigrant women. For 

immigrant women from mainland China, more educational attainments are 

likely to lower the probability of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while those 

are likely to increase the wage for immigrant women from Korean-Chinese 

and Philippines. Second, immigrant married women are likely to get higher 

earnings as they attain better ability of listening, comprehending and writing 

Korean. Third, immigrant women from China and Chinese Korean women 

experience lower earnings as they stay longer in Korea.  Fourth, the presence 

of preschool children at home aren’t likely to lower earnings for all the 

immigrant women.  Finally, immigrant women experience higher earnings as 

their net family income (not including immigrant women’s own earnings) 

increases or decreases.

Key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asian married immigrant women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mmigrant women and wages, the 2015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human capital and Asian female married immigrants


